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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시 국기 게양일 지정  국기선양에 한 조례

제정 2015. 12. 15  조례 제1527호

제1조(목 )  이 조례는 「 한민국국기법」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

기에 한 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

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 한민국의 국기(이하 “국기”라 한다)”란 「 한민국국기법」(이하 

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태극기(太極旗)를 말한다.

2. “국기선양”이란 국기에 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

하기 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국기의 게양일 등) 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

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 국제회의 개최 기간

2. 그 밖에 용인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

제4조(국기선양 사업) 국기를 존 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리 확산하기 

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짓기 회, 그림 그리기 회, 사진 시회

2. 국기게양  설치 지원 사업

3. 국기사랑 운동   시민 국기달기 운동

4. 그 밖에 국기선양을 해 용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국기선양을 한 지원 등) 국기선양을 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

추진하는 법인, 단체, 개인 등에 하여 산의 범 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포상) 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하여 국기선양 실 이 우수한 개인 

는 단체 등에 하여 「용인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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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